거래주의 및 제한목록 지정 과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
기준일 : 2022.07.01

• 회사는 정보교류통제를 총괄하는 담당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, 달리 정하기 전까지는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으로 한다.
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
1. 부동산 및 특별자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2. 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로서 생산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정보로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정보
3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신기술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대한 정보로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난 정보
• 상시적 정보교류
1. [bookmark: _Hlk109205456]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, 특성 및 수익구조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 차단대상부문을 구성하고 1)사무공간의 분리 2)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)정보교류 차단대상부문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과 비대상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의 기록 유지ㆍ관리
• 예외적 교류의 방법
1.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여 교류하며 그 가중치에 따라 적용되는 방안을 마련
2. 인사,회계,재무,경영지원,경영분석,상품개발,전산,결제,법무,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보교류를 상시 허용
• 거래주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지정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거래제한 목록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는 회사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제한
